


2010년 국가회계기준센터 운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및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26일 발족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관련 전문적인 

연구･조사 및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는 조금씩 기틀을 잡아나가고 있으며,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들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발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지난 한해 연구･조사 업무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T/F, 연금충당부채 

T/F를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업무에 참여하고, 

센터 홈페이지 오픈, 뉴스레터 발행, 세미나 개최, 인도네시아 정부회계위원회 위원 방문 

등을 통해 홍보 활동도 수행하였습니다.

 

설립 첫해이다 보니 아직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센터 인프라 

구축과 위탁업무 수행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나타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국가회계기준센터도 

지난 한해보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2011년 1월

국가회계기준센터

소 장 편  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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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연 혁

▪2007. 10. 17 : 국가회계법 제정

▪2009. 03. 19 : 국가회계기준 제정 및 공포

▪2010. 03. 26 :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발표

▪2010. 05. 11 : 국가회계기준센터 위탁기관 공인회계사회 선정

▪2010. 07. 26 : 국가회계기준센터 개소식

▪2010. 10. 13 : 국가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2. 설립목적

국가회계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3. 설립근거 : 국가회계법 제11조④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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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방안 검토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의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검토

▪국가자산 및 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지침 검토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 개별 관련 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검토

▪사업(프로그램)별 원가정보 분석 및 성과평가 환류방안 검토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의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검토

▪각 중앙관서 및 소관 회계･기금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검증체계 구축 및 관리

▪국가회계 관련 통계 분석 및 검토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외국(미국, 영국 등)의 회계제도 동향 분석 및 연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 강의지원 등 국가회계 실무교육 지원 등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4. 주요 업무 : 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

5. 조직 및 인원(’10. 12. 31일 현재)

▢ 국가회계기준센터 총인원수 : 18명 정원

 ○ 편호범 소장, 총괄팀장 등 연구원 15명, 행정인력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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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여건

국

제

환

경

국

내

환

경

정

책

환

경

 ▪주요 선진국들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 ’90년대 이후 선진국의 재정적자 누적 및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발생주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  

  ◦ 복식부기･발생주의를 주도적으로 도입한 뉴질랜드와 영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에서 추진

  ◦ OECD국가 중 미국･영국･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였으며, 

기타 국가들도 도입을 추진

   - 발생주의 회계 도입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대한민국,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등 15개국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 1999년 :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복식부기도입 추진계획 수립

  ◦ 2001~2003년 : 시범운영,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재무제표 작성

  ◦ 2006년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 2007년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전 지방자치단체 전면 도입

▪정부부문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 2007년 : 국가회계법 공포

  ◦ 2008년 :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

  ◦ 2009년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로드맵 설정

  ◦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의 체계적 정비

  ◦ 국가회계인력 전문성 제고

  ◦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6 국가회계기준센터

2010년 운영결과보고서

Ⅲ. 사업전략

1. 3개년 업무추진전략 운영체계

비전 

역량분석 환경분석

3개년 업무추진전략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전략 

자원의

선택과 집중
3개년 전략 

연계

팀별 세부추진계획

산출물 제출계획

설립

목적 

재계약 결정 성 과 평 가  월간･연간 업무보고

f
e
e
d

b
a
c
k

국가회계기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중심점(CENTER)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중심점(CENTER)

연도별 사업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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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년 업무추진전략

비   전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중심점(CENTER)

전략목표 9대 전략과제

 1. 발생주의

 국가회계 운영

 시스템 정비

   󰊱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2.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3. 국 ･내외 회계

 환경변화에 대응

   󰊷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 국내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 발생주의 회계제도 공감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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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목표 1) 발생주의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2010년 2011년 2012년

󰊱 국가회계 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사회기반시설 실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

처리 방안 검토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세부회계처리

방안 마련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 

재무제표 반영 방안 마련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

처리 지침 마련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세부회계

처리 지침 제정

▪기준서 체계 회계처리 

지침 마련

(연방정부 회계기준의 

체계 및 내용 참조)

󰊲 재무제표 공시

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추가공시가 필요한 재무

자료 개발

▪재무제표의 이해 가능성 

향상을 위한 개선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2011년 회계연도 재무

제표 설명자료 발간

󰊳 체계적인 국가

회계기준 실무

해석 및 질의

회신 수행

▪旣 발표한 실무 해석 및 

질의회신 DB화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업무

체계화 

▪일선 공무원 등의 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상

담체계 마련 및 홍보

▪국가회계기준 주요 Q&A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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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목표 2) 발생주의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2010년 2011년 2012년

󰊴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간접원가 집계 및 배부

방안 사례개발

▪다양한 사례발굴을 통한

간접원가 집계 및 배부

방안사례집 발간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 발생주의 재무

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

지표 개발

▪국･내외 재정지표 사례 

수집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정

지표 개발

▪’11회계연도 재무정보

를 기초로 재정지표 

실제 적용 후 홍보

󰊶 각 중앙 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개시재정상태표 대비

  ’09년 재정상태표의

  변동내역분석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마련

▪개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 지침개선안 마련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10년 재무제표 검토

▪’11년 회계연도 재무제

표 설명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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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목표 3) 국 ･ 내외 회계환경 변화에 대응

2010년 2011년 2012년

󰊷 외국정부회계

제도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도입 주요국가

결산서 및 회계기준체계

  연구

▪국제공공회계기준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도입 주요국가

및 국제공공회계기준 비교

▪주요 국가별 결산서 및 

회계 기준 비교자료 업

데이트

󰊸 국내 공공부문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회계기준 비교 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회계기준 연계 기본계획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회계기준 연계방안 마련

󰊹 발생주의 회계

제도 공감대 

제고

▪중앙관서 결산담당자 및

일선관서 각 사업담당관

교육을 통한 발생주의 

회계제도 실무교육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지원

▪사전검증제도 도입방안 

검토 지원

▪상시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중앙관서 지속적

교육 실시 방안 마련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지원

▪사전검증제도 도입방안

제도화 지원

▪결산 간 미비점 및 유의

사항 위주의 전 공무원

대상 교육 방안 마련

으로 국가회계제도 효

율적 정착

▪발생주의 국가회계제

도의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지원

▪사전검증제도 도입방안 

보완 및 분석



사 업 실 적

Ⅰ.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Ⅱ.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활용방안 마련

Ⅲ.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Ⅳ. 국내외환경변화대응

Ⅴ. 발생주의국가회계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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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 시스템 정비

1.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가격평가 추진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는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사회기반시설 계상 추진

  ○ 정부수립 이래 최초의 실사･평가이므로 업무 범위가 방대하여 1단계 실사, 2단계 

평가의 단계별 추진

▢ 3개년 업무추진 전략 

  ○ 2010년 : 사회기반시설 실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검토

  ○ 2011년 :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 재무제표 계상방안 마련

  ○ 2012년 : 사회기반시설 재무정보 현황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사회기반시설(8종) 실사현황 파악을 위한 dBrain대장 분석(’10.9)

  ○ dBrain대장 분석 후 자산등록 개선방안 및 추가적인 정보 보완방안 마련

   - (분석결과) 자산그룹명 미기재로 인해 실사의 완전성 파악이 어려우며 자산구분 

불일치 및 누락 등 대장입력 오류사항 발견

   - (개선방안 제시) 최신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dBrain 대장의 자산그룹명 업데이트 

및 dBrain 상 그룹화 공작물 분류 수정 제안

  ○ 국토해양부 국유재산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토지대장 정비용역 수행(’10년말 

실사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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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 실사 T/F 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10.9)
  ○ (구성)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담당자 및 도로공사 등 위탁관리기관 담당자, 

dBrain 등으로 T/F 구성

  ○ (목적) 사회기반시설 실사진행률 점검 및 각 재산관리관 독려를 통해 실사 진행률 

및 정확성 제고 

  ○ (운영) 실사점검 및 실사진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시 수시 개최

▢ 사회기반시설 1차 T/F 회의 개최(’10.10.26)
  ○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 한국도로공사 등 4개 위탁기관, 토지 실사 용역수행업체 

및 국가회계기준센터(총 25인) 참여

  ○ 사회기반시설 실사를 통한 dBrain대장 등록 완료방안 논의 및 실사 완전성 검증을 

위한 업무협의 회의

  ○ 대장누락 자산등재 및 실사자료 완전성 검증을 위한 자산별 현황조서, 자산관리

시스템, 자산편람 내역 및 추출자료 제공

  ○ dBrain 대장 상 누락된 사회기반시설 대장등록 방안 및 대장에서 발견된 문제점 

해결 방안 논의

  ○ T/F 협의내용을 실무자에게 전달하여 실사 및 대장 정리업무 추진 독려

▢ 실사 추진 현황 조사 및 향후 업무추진 계획 마련(’10.11.12)
  ○ 10월 29일 기준 실사 추진 현황 조사 및 향후 업무추진 계획 수립 후 제12차 국가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보고안건인 사회기반 시설 실사진행 보고 자료에 수록

▢ 사회기반시설 2차 T/F 회의 개최(’10.11.19)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도로공사 등 3개 위탁관리기관, GIS

용역수행업체 등(총 19인)

  ○ 사회기반시설 위탁관리기관(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을 방문하여 dBrain 대장

정리 방안 논의 및 자산관리시스템 원본자료 분석(11.4)

  ○ 2차 T/F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장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dBrain대장 등록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추진

  ○ 자산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위탁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회계기준센터

에서 제시한 dBrain대장 입력방안에 대한 논의



15

사업실적

▢ 국유재산과와 사회기반시설 관련 업무협의 회의(’10.11.24)
  ○ 2차 T/F 회의에서 논의한 중심점관리방안에 대한 국유재산과 의견 수렴

  ○ 자산평가방식 및 평가지침에 관한 업무추진현황 및 계획에 관하여 논의

  ○ 국유재산과 자산평가지침 개정 용역 발주 시 국가회계기준센터와의 향후 업무협조 

논의

▢ 제2차 국가회계기준 자문위원회 실사 추진 현황 보고(’10.12.7)
  ○ 자문위원 8인과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및 총괄팀장(총 10인) 참여

  ○ 사회기반시설 실사 추진현황과 실사완료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후 자문위원 

의견 수렴

▢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지침 초안 준비(’10.12)
  ○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 관련 실무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22일 11:00 ~ 14:00 한국감정원

   -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과 함께 8종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가격평가 

방안 논의 및 평가지침서에 대한 의견서 요청

  ○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대상, 수행방법, 대체평가방법 및 평가지침 추진방향에 

대한 가격평가지침 초안 작성

   -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되, 취득원가 자료가 없거나 자료가 있음에도 취득일이 

2005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대체평가

   - (대체평가방안)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 

공작물은 단위당 대체원가 활용

▢ 가격평가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안 마련

  ○ (목적) 기존 가격평가방안 재검토 및 공학적 가치평가, 감정평가에 의한 가치평가, 

회계적 측면의 가치평가 등 다양한 논의 진행

  ○ 검토서 및 의견서 교환 등을 통한 서면방식 자문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TF 연계운영 또는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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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 관련 해외사례 조사

  ○ 캐나다 ｢Accounting for Infrastructure in the public sector｣
  ○ 뉴질랜드｢Infrastucture Asset Valuation & Depreciation Guidelines_2006｣

▢ 사회기반시설 중심점 관리방안 적용기관 대상 dBrain 대장관리 방안 마련

  ○ (철도공단) 중심점관리가 아닌 디브레인 대장 활용

  ○ (수자원공사) 자산그룹 내 사업과 연관된 중심점 활용 예정

  ○ (도로공사) 자산그룹 내 지사기준으로 교량 및 터널, 포장 정보 취합 중

       ※ 사회기반시설 자산여부 미확정으로 추진 지연

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사회기반시설 실사･평가내역 점검 및 점검결과 반영(’11연중)

  ○ 실사･평가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보다 충실한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 계상 

추진

  ○ 점검결과 미흡한 점이 개선되도록 실사･평가 담당자 업무 추진 독려

▢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 및 재평가 회계처리지침 확정(’11.2~5)
  ○ 재무제표에 계상된 사회기반시설 금액의 충실성 제고를 위하여 취득가액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적용할 평가지침 마련 추진

       ※ (현황)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 2005년 이전 취득･완공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가격

평가를 통해 적정 자산 가격으로 재무제표 반영 필요 

▢ 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 대체 회계처리지침 마련(’11.2~5)
  ○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되는 객관적 증명에 관

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제정 필요

       ※ (현황)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

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감가상각 제외 가능(국

가회계기준 제3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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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의 프로그램 총원가 연계 방안 마련(’11.9)
  ○ 재무제표 계상 대상 사회기반시설 대장과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 마련 

  ○ 원가계산지침 개정 시안에 해당 내용 반영

  ○ 수선유지비 등의 사회기반시설 자산 중심점별 집계 및 배부는 단계적 접근 방안 

마련

2.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준칙 및 처리지침 정비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는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시행이 유예된 각종 충당부채 

계상 추진

  ○ 외부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칙 및 지침 제정

▢ 3개년 업무추진 전략 

  ○ 2010년 :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검토

  ○ 2011년 :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지침 마련

  ○ 2012년 : 연금충당부채 재무정보 현황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연금충당부채 T/F 구성 및 5회 회의 개최

  ○ (구성)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국민연금기금 등 4개 기금, 학계, 외부전문가 및 

국가회계기준센터(총 13인) 

  ○ 연금충당부채 T/F 운영 실적

   - (1차) 인식범위, 측정방법, 공시내용 등 연금충당부채 관련 이슈사항 공유(9. 30)

   - (2차) 공적연금의 현황 및 연금제도의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4대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 인식 대상 및 측정방식 논의(10. 21)

   - (3차) 연금충당부채 및 표준보험료 평가방식 논의(11. 4)

       ※ 보험수리적 가정 및 평가방식 관련 외부전문가(보험계리사) 초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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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연금충당부채의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 작성 수준 논의(11. 18)

   - (5차) 연금충당부채 관련 각 부서 및 공단의 공식입장 논의(12. 3)

       ※ 연금충당부채 관계부처 회의로 갈음(’10.12.3)

▢ 연금충당부채 및 표준보험료 평가방식 및 인식방법 정리(’10.11)
  ○ 연금충당부채 및 표준보험료 평가방식 및 인식방법을 정리하고 향후 업무추진 

계획 수립 후 제12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보고안건인 연금충당부채 추진방안 

보고 자료에 수록

▢ 부채 소위원회에 연금충당부채 연구결과 보고(’10.11.25)
  ○ 참석인원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 및 각 기금담당자 등 15인

  ○ (안건 1) 4대 공적연금 중 충당부채 인식대상 결정, 충당부채 측정방법 및 분할

인식 여부

  ○ (안건 2)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 공시에 포함될 내용 및 연금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공청회 계획 논의

▢ 연금충당부채 관련 관계부처 회의 참석(’10.12.3)
  ○ 기획재정부 3명, 국방부 등 관계부처 9명, 국가회계기준센터 2명(총14인) 참석

  ○ 연금충당부채 적용대상, 측정 및 적용방법 관계부처 협의

▢ 연금회계준칙(안) 마련(’10.11~12)
  ○ (연금충당부채 인식기준) 근무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연금에 대해서 연금충당

부채 인식

  ○ (측정방법) 대안별(예측급부채무방식(PBO), 누적급부채무방식(ABO), 보장급부채

무방식(VBO)) 조문 마련

  ○ (연금비용의 분류 및 인식 방법)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 보험수리적

이익과손실로 구성

   - 보험수리적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으로 일괄인식 

  ○ (공시) 연금충당부채 미인식 기금에 대한 우발채무 공시 대안별 조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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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국가회계기준 자문위원회 연금충당부채 추진현황 보고(’10.12.7)
  ○ 자문위원 8인과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및 총괄팀장(총 10인) 참여

  ○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 연금회계준칙 축조심의회의 개최(’10.12.21)
  ○ (인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및 국가회계기준센터(총 13인)

  ○ (내용) 연금회계준칙(안)에 대한 조문별 축조 심의

  ○ (추진계획) 2차 축조심의회의 및 공청회 개최(’11.1)를 통하여 최종안 마련 후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상정

▢ 보험회계준칙(안) 및 보증회계준칙(안) 작성(’10.12)
  ○ ’09. 1. 1부터 시행된 국가회계기준 제44조 및 45조에서 보험충당부채와 보증충당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

  ○ 국가회계실체가 제공하는 보험사업, 사회보험사업 및 보증사업에 대한 부채인식, 

구상채권 및 수익･비용 인식 방법 규정

  ○ 보험충당부채 및 보증충당부채와 관련한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 등 재무제표 공시에 

관한 사항 규정

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연금회계준칙 및 세부 회계처리지침 확정(’11.3, 12)
  ○ 연금관리기관, 관계부처,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연금충당부채 인식 

범위, 평가 방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11.1월중)

  ○ 공청회 의견 수렴 후 연금회계준칙 최종안 마련(’11. 3) 

  ○ 연금회계준칙 제정 및 연금충당부채 평가를 위한 보험수리적 가정 적용방법,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연금충당부채 T/F 지속 운영(’11. 2 ~ 6)

  ○ 자문위원회 논의내용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한 연금회계지침 최종안 마련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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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및 보증충당부채 재무제표 계상 방안 확정(’11.6)
  ○ ’10년 작성된 보험 및 보증충당부채 회계준칙 시안에 대한 관련 부처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한 회계준칙 2차 시안 및 세부 회계처리지침 

마련(’11.6)

▢ 우발자산･부채 회계처리지침 보완(’11.10)
  ○ 기존 회계처리지침의 우발채무 인식 기준 및 우발채무 관련 적용사례(소송사건 

등) 보완 후 개정 추진

▢ ’11년 결산 대비 충당부채 사전 평가･분석(’11.12)
  ○ 각 기금에서 연금충당부채 사전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당

부채 사전 평가･분석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와의 연계 방안 제시(’11.12)
  ○ ’10년 결산의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채무금액과 재정상태표 부채 금액을 비교하여 

차이의 원인을 분석 후 연계방안 제시

▢ 융자보조원가충당금 회계처리 개선 방안 확정(’11.7~10)
  ○ ’10년의 현황분석 결과, dBrain 시스템 설계 내용 검토 등을 바탕으로 융자회계

준칙 적용상 문제점 파악 및 개정 시안 마련

3. 회계처리지침 및 준칙 제･개정안 마련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유예된 감가상각 처리지침 제정

  ○ 현재 시행중인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에 대한 추가 회계처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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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년 업무추진 전략 

  ○ 2010년 : 제･개정이 필요한 지침 및 준칙 세부회계처리방안 마련

  ○ 2011년 : 관계부처 실무협의 후 세부회계처리지침 제정

  ○ 2012년 : 기준서 체계 회계처리지침 마련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회계처리지침(안) 마련(’10.9)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정의와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 및 분개 제시를 통하여 

이해도를 제고하고, 회계변경과 추정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회계처리를 추가적

으로 기술

  ○ IPSAS 제3호와 SFFAS 제21호를 통한 사례 분석 및 국내회계기준과의 비교를 통

하여 시사점 도출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방안 마련(’10.11)
  ○ ’10년까지 감가상각이 유예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자산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실시

  ○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위한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 마련 및 최초 적용에 따른 회계

처리방안 마련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지침(안) 보고(’10.11)
  ○ 2011회계연도 국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최초 적용으로 인해 유･무형자산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 요소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 최초 감가상각을 위한 적용대상, 상각방법 등 회계처리방법 마련

  ○ 자산소위원회에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안) 보고(’10.11.30)

▢ 퇴직급여제도 회계처리 지침(안) 작성(’10.11)
  ○ 국가회계기준 제43조의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한 세부회계처리지침으로서 퇴직

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 규정

  ○ (적용대상) 국가회계실체에 고용된 자로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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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재평가 회계처리 제정방안 작성 및 보고(’10.11)
  ○ 국가회계기준 제38조의2에 대한 세부회계처리지침으로 자산재평가의 최초 평가

연도, 방법 및 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 필요

  ○ 재평가 대상자산 대안별 회계처리지침(안) 마련

  ○ 자산소위원회에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 제정방안 보고(’10.11.30)

  ○ 국유재산과의 가격평가지침 개정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11. 2월말 자산평가지침 

마련 예정

▢ 국고금 회계처리 지침 개정(안) 작성(’10.12)
  ○ 제4차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09.8.19)에서 논의한 ‘국고금 회계처리방안 개선

계획’에 의거하여 작성

  ○ 현재 국고금 회계는 실제 자금집행 시에만 회계처리하나, 예산집행과정상 자금

배정단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국고자금에 대한 청구권을 회계처리과정에서 반영

하도록 개정

  ○ 자금배정 및 미사용액 소멸(자금배정 취소) 단계의 회계처리 추가 및 관서운영

경비 교부 시 국고금 회계처리 삭제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회계처리지침(안) 작성(’10.12)
  ○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개발 및 관리를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 필요

  ○ 위탁개발자산은 위탁자(국가)가 소유하고 개발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위탁자

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개발비용은 부채로 인식

▢ 감가상각 회계처리 지침 축조심의회의 개최(’10.12.21)
  ○ (참석인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기획재정부 및 국가회계기준센터(총 13인)

  ○ (회의내용)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축조 심의

  ○ (추진계획) 2차 축조심의회의(’11.1)를 통하여 최종안 마련 후 국가회계제도심의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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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국가회계기준 자문위원회 실사 추진 현황 보고(’10.12)
  ○ 자문위원 8인과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및 총괄팀장(총 10인) 참여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지침 개정 및 자산평가 방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확정(’11.1)
  ○ 자산회계처리 소위원회 논의 내용에 따라 dBrain에 구축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현황 파악

  ○ 현황파악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처리지침 개정안 마련

▢ 유･무형자산 가격평가 및 재평가지침 확정(’11.2~6)
  ○ 국유재산과 발주한 ｢국유재산 가격평가 및 재평가 지침 작성용역｣결과 분석

  ○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 시안(’11.3) 및 유･무형자산 가격

평가 회계처리지침 시안 마련(’11.4)

▢ 감가상각비의 프로그램 총원가 연계 방안 확정(’11.10)
  ○ 원가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하여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관련 프로그램 총

원가에 적절하게 집계･배분되는 방안 마련 추진

  ○ 유･무형자산의 건설･유지･보수･사용 관련 프로그램 dBrain 현황을 분석한 후 감가

상각비 프로그램총원가 연계를 위한 원가계산지침 개정안 마련

▢ 감가상각 제반 여건 분석 및 사전 시뮬레이션 지원(’11.2~11)
  ○ 회계처리지침 개정 내용이 dBrain에 반영되도록 시스템 구축 지원

  ○ 2011회계연도 개시전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지원(’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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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회계처리지침 정비(’11.5)
  ○ 국회에서 旣 승인받은 재무제표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어 과거 재무제표를 재

작성 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 연구 

  ○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여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회계처리지침 마련(’11.5)

▢ 재정상태표 계정과목해설서 작성(’11.9)
  ○ 기존 회계처리지침의 과목 정의, 분류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보완을 위한 “계정

과목해설서” 작성 추진

        ※ (현황)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등 관련 지침은 대부분 2레벨 단계의 과

목만 정의하고 있어 세부 과목에 관한 정의가 부족

  ○ 생소한 용어가 많아 공무원이 어려워하는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해설서를 먼저 작

성하고 재정운영표 해설서는 추후 작성

  ○ 자산･부채의 종류가 방대하므로 4단계로 구분하여 해설서 작성

   - (1단계) 사회기반시설(’11.2)

   - (2단계)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 유산자산(’11.3)

   - (3단계) 부채 및 순자산(’11.8)

   - (4단계)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비유동자산(’11.9)

   - 자산･부채 관련 자주 질의하는 내용(FAQ)을 별도로 정리 dBrain,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책자 발간(’11.9) 

4.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검토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회계기준 등 국가회계법령에 대하여 실무해석 및 질의

회신을 요청한 경우 검토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위탁사무처리지침 제4조 2항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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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년 업무추진 전략 

  ○ 2010년 : 旣 발표한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DB화

  ○ 2011년 : 일선 공무원 등의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상담체계 마련 및 홍보

  ○ 2012년 : 국가회계기준 주요 Q&A 사례집 발간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검토

  ○ ’10.12.31 현재 질의회신 처리현황

   - 회신 완료 질의사항 : 16 건

   - 미회신 질의사항 : 기획재정부 검토 중 2건, 센터 검토 중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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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처리현황(’10.12.31 현재)

번호
질  의  기  관

비고
질  의  요  약

1

한국은행 공공자금관리기금

세계잉여금 및 여유자금운용 목적의 회계처리방안 등

외환차손익 계상 시 환율적용 관련 dBrain 시스템 개선

일부 이자수익의 프로그램수익 구분처리의 타당성

2
외교통상부

건설중인자산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관련 적용환율 등

3
국방부

내부통제, 회계업무 등 관련 국가회계법 상 용어해석

4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자산의 국가회계에의 편입 여부 등

5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기금

수령한 출연금의 계정과목 선택

6
국제교류기금

장기투자목적 수익증권의 이익분배금의 재투자 시 회계처리

7
관광진흥개발기금

‘반납잔액 등’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방안

8

대산항만지방청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자산 범위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부대비용 범위

9
한강수계관리기금

토지와 건축물 일괄취득 시 개별자산으로 인식 가능 여부 등

10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회 청산기간 동안의 청산재무결산 수행 여부

11
국민체육진흥기금

경륜･경정･투표권사업 출연금의 비배분수익 계상 가능 여부 등

12
국민연금공단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의 계정분류 등

13
한국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융자사업의 [융자회계준칙] 적용 여부

14
기술보증기금

기재부 검토중
유가증권으로 취득한 구상채권의 회계처리방법 등

15
지식경제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기재부 검토중
임차보증금의 전세권 등기 여부에 따른 대장구분 근거 요청

16
한국은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센터 검토중
수령한 출연금의 계정과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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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은행 공공자금관리기금 문서질의 검토(3건)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상의 정부내･정부외의 정의

    ･ 정부내 거래는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의 거래를 

의미

   - 여유자금운용 목적의 국･공채 회계처리방안

    ･ 일시적인 여유자금운용 목적으로 인수한 국･공채의 경우 단기투자증권 내 채무

증권으로 회계처리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총괄계정재원인 세계잉여금 처리방안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세계잉여금”은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조정 내 기타순자산증감으로 회계처리

   - 한국은행 차관계정 해외차입금 및 전대차관대여금의 외환차손익 계상 시 환율적용 

부분에 대한 디브레인 시스템 개선필요

    ･ 디브레인 시스템 상 외환차손익 계상시 ’08년도 환율이 적용되어 이를 최근 평가

시점 환율(2009년도말 환율)로 적용하도록 시스템 개선

   - 전대차관에서 발생하는 원화정산 회계처리의 디브레인시스템 반영

    ･ 원화정산은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에서 정한 절차이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반영이 필요함 

   - 정부내 예탁금 이자계산 시 단수를 절사하여 처리하도록 시스템 개선

    ･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원단위 절사된 금액으로 국고수입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회계처리 시 상대계정의 원단위 금액도 절사하여 계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2009회계연도 이자수익 중 일부※를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한 처리방법의 원가계산

준칙 부합 여부

       ※ 국공채이자수익(총괄계정), 정부외융자금이자수익(융자계정), 전대차이자수익(차관계정) 등 

이자수익

    ･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프로그램수익으로, 특정 프로

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자수익의 경우에는 비배분수익으로 처리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자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에 해당하므로 원가계

산준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이자수익 항목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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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교통상부 문서질의 검토

   - 자금의 차입 시 현금과 차입금의 계정 사용여부

    ･ 국유화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은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자금 차입 시점에 

현금과 차입금 계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

   - 미화차입으로 발생한 현금의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차입시점)

    ･ 미화차입으로 발생한 현금의 원화 환산 시 적용 환율은 거래일의 외화와 원화 간의 

현물환율을 적용

   - 건설중인자산을 인식할 때에 원화가액 산정을 위한 환율

    ･ 건설중인자산을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은 기성고 확인에 따른 지급의무 발생시점의 

환율을 적용

   - 건설중인자산과 더불어 국유재산 등재 시 등재가액에 적용되는 환율

    ･ 건설중인자산을 국유재산으로 등재 시 건설중인자산 가액으로 집계된 금액을 

별도 환산 없이 대체

   - 각각의 공정가액이 불분명한 일괄취득자산에 대한 원가배분 방법

    ･ 계약서 등 증빙에 의한 구분금액(비율) 등을 사용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

로 원가배분

   - 관서운영경비 교부와 반납시의 회계처리, 지출금액 및 수입금액에 적용될 환율

    ･ 거래일의 외화와 원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적으로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을 사용가능. 다만, 해당 환율이 해당 기간에 유의적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③ 국방부 문서질의 검토

   - 국가회계법 제24조 내부통제 범위에 ‘자산보호’ 및 ‘부정방지’에 대한 사항을 포함

하는지 여부

    ･ 국가회계법 24조에 따른 내부통제는 자산보호 및 부정방지를 포함

   -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에 계약, 예산 집행, 수입 징수 등 세입･세출예산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지 여부

    ･ 회계책임관 업무 중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의 범위는 국가회계법에서 명시한 

회계･결산업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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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을 입증한 경우, 회계책임관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유효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에도 적발하지 못한 예외사항은 

관련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판단

④ 한국도로공사 문서질의 검토

   - 고속도로자산을 국가회계에 직접 편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 고속도로자산에 대한 소유 및 통제는 국가에 있으므로 고속도로자산은 국가회계에 

직접 편입

   - 고속도로자산이 국가회계로 편입이 불가피 할 경우 그 범위는 고속도로 전체부지와 

구축물을 포함하는 지 여부

    ･ 고속도로자산을 국가회계로 편입할 경우 그 범위는 고속도로 전체부지(국가, 한국

도로공사, 지자체 명의)와 구축물을 포함

   - 향후 신규 도로부지의 취득 명의를 국가명의로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 향후 신규 도로부지를 취득 할 때에도 그 취득 명의를 국가명의로 취득

⑤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기금 문서질의 검토

   - 출연금 수령 시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과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증감 항목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이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되어, 조성된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출연금 수령 시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증감 항목으로 처리

⑥ 국제교류기금 문서질의 검토

   - 장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수익증권에서 목표수익률 달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을 

국내 MMF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한 경우

    ･ 이익분배금을 MMF에 재투자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재투자 금액만큼 “투자증권

처분이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

    ･ 만일 전기말 투자증권평가손익이 존재하는 경우, 이익분배금에 투자증권평가손익을 

조정하여 “투자증권처분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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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관광진흥개발기금 문서질의 검토

   - ‘반납잔액 등’의 성격상 프로그램 추적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수익의 정의에 부합

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방안이 필요

    ･ 현재 관광기금의 경우 이를 프로그램 수익으로 계상하여 프로그램 순원가에 반영

하였으나, 유사 타기금이나 일반회계의 경우 비배분수익으로 처리함

        ※ 각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자문위원회 상정 : 3안 채택

         (1안) 사업비 또는 보조사업비가 반환되는 경우 과거 집행된 프로그램 수익으로 추적 

가능하므로 프로그램순원가의 적정계상을 위해 프로그램수익으로 처리

         (2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므로 프로그램수익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에 비배분수익으로 처리

         (3안) ‘반납잔액 등’은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그 성격상 비용의 취소로 볼 수 있으

므로 이는 수익이 아닌 비용의 차감으로 처리

⑧ 대산항만지방청 문서질의 검토(2건)

   - 사회기반시설 내 포함되어야 할 자산범위에 대한 질의 

    ･ 항계 밖 섬 등의 항만관련 시설이 국가 소유로서 국가가  1차적인 관리책임을 

진다면 사회기반시설 자산임

   - 사회기반시설인 항만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부대비용※의 범위에 대한 질의

        ※ 항만 건설 시 발생하는 항로 및 정박지 지정 보상업무 사업비, 환경영향평가비용, 

실시설계비

    ･ 회계처리지침에서 명백하게 배제하는 것이 아닌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근거 

법령에 명시된 사업비 구성 항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함이 타당

⑨ 한강수계관리기금 문서질의 검토

   - 토지와 건축물 취득 시 개별자산 인식 가능여부

    ･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 인식여부, 인식시기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련법령에서 

분리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리

   -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의 범위

    ･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부대비용은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비용이므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불가피하게 지불해야하는 제반 비용들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기타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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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문서질의 검토

   - 위원회 청산 기간(2011. 1. 1~2011. 3.31) 동안의 청산재무결산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위원회가 2010.12.31일 기준으로 폐지되었으므로 2011년도에 별도 결산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며, 2010.12.31일자로 모든 자산이관 및 수입처리 등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⑪ 국민체육진흥기금 문서질의 검토

   - 2009년 결산 시 경륜･경정･투표권사업 출연금을 비배분수익으로 계상한 회계처리의 

타당성 여부 질의

    ･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으로, 자산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되어 

조성된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타순자산증감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 2010년 결산시 경륜･경정･투표권사업 출연금을 비교환수익으로 표시할 경우 비교

재무재표 재작성 여부 질의

    ･ 오류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

하고 중대한 오류 판단 근거 등을 주석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 주석에만 

공시하여야 함

⑫ 국민연금공단 문서질의 검토

   -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된 투자목적 복합금융상품의 계정분류 및 관련 평가손익의 

처리방법

    ･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복합금융상품이 기업회계기준에 규정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보아 

주계약인 정기예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평가손익은 재정운영표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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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한국사학진흥기금 문서질의 검토

   - 한국사학진흥기금의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융자사업이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융자

회계준칙｣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융자회계준칙｣의 적용범위는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에 적용됨. 따라서 한국사학진흥기금 융자사업의 융자회계준칙의 적용 여부는 

융자사업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국채 이자율 또는 해당 융자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⑭ 기술보증기금 문서질의 검토 중

   - 기술보증기금의 고유사업에서 현금거래의 대위변제과정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법원의 판결에 따른 변제로 인하여 유가증권으로 취득한 경우 

    ･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구상채권에 대한 변제로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상대방이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으로 분류 

    ･ 주당 전환가격이 공정가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액에 해당된다면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음

   - 미사용연차수당의 귀속이 근로제공기간인지 보상이 실제 발생한 기간인지 여부

    ･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하므로 근로가 제공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

⑮ 지식경제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문서질의 검토 중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예산과목을 재무계정과목으로 연계 시 사용되는 세출

예산목의 설명이 무형자산(440목)과 임차료(210-07목)가 동일하여 혼란 초래

    ･ 예산편성에 관한 해석은 국가회계기준센터의 권한이 아님

   - 임차보증금의 전세권 설정 등기 여부에 따른 대장 구분의 근거 요청

    ･ 2010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Ⅱ)의 국가채권현재액 작성 시 유의사항에 근거 존재

⑯ 한국은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문서질의 검토 중

   - 저소득농어민에 대한 저축장려금 지급에만 사용되는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재정

운영표의 비교환수익과 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증감 항목 중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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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조성된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출연금 수령 시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 항목으로 처리

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일선 공무원 등의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상담체계 마련

  ○ 질의성격에 따라 센터 종결사항과 기획재정부 답변사항으로 구분

   - 단순 안내사항은 센터 내 질의회신 실무위원회 및 센터소장 승인으로 종결 후 홈

페이지 답변

    ･ 센터 종결사항은 일괄하여 1개월 단위로 보고하고, 보고내용 중 기재부가 연석회의 

개최를 요청할 경우 해당 절차 수행

   - 질의회신이 추가적인 기준의 역할을 하는 사항인 경우 별도로 질의회신 연석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후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답변

    ･ 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문위원회 경유 가능

    ･ 질의회신 연석회의는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결산 시에는 주마다 정

기적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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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방안 마련

1. 사업 원가정보 분석 및 성과평가 환류방안연구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프로그램별 총원가 집계를 위한 간접원가 집계와 배부방안 및 프로그램 원가와 

관리운영비의 분류방안 사례 개발

  ○ 원가 정보를 통한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환류방안 마련

▢ 3개년 업무추진 전략 

  ○ 2010년 : 간접원가 집계 및 배부방안 사례 개발

  ○ 2011년 : 다양한 사례발굴을 통한 간접원가 집계 및 배부방안 사례집 발간

  ○ 2012년 :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국가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10.13)

  ○ 재정운영표 정보충실화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재정운영표와 손익계산서의 비교･분석을 통해 작성구조의 차이 도출

   -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표 작성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 해외사례와 비교･분석 수행

   -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표 개선방안 제시

    ･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업회계방식의 손익구조에 따른 재정운영표 작성, 영업

손익 정보의 제공, 비교환거래에 대한 분리작성 보고 등이 필요

    ･ 기금의 경우 프로그램순원가 정보 활용도 제고, 관리운영비의 간략한 표시, 재정

운영표 내 순자산변동내역의 포함, 재정운영결과 표시방법 변경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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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정보 공시 내용 확대방안 제시

   - 2009회계연도 주석 작성현황 분석

   - 미 연방정부 주석 작성현황 세부분석 수행

    ･ 미 연방정부의 주석공시사항※에 대한 상세분석을 통한 국가회계기준의 주석공시 

범위 및 내용에 대한 개선가능성 타진

        ※ TARP 대출금 및 투자지분액, 연방채무증권 및 발생이자 등 27개 주석공시사항

   - 국가회계기준 주석공시규정 관련 개선방안 제시

    ･ 규정 신설이 필요한 유형자산의 종류 및 증감현황 정보, 국공채 발행 및 차입금 

현황자료 등 8개 신규 주석 공시사항 제시

    ･ 미수채권 세부내역 등 3개 명세서 정보의 주석 공시사항으로의 이전 및 공적자금 

지원 상세내역, 재정상태표일 이후 발생사건 관련 정보의 주석공시 추진안 제시

▢ 원가정보 및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분석

  ○ 51개 부처의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유용성 검토

   - 재정운영표가 프로그램 수준으로 작성되므로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해 파악하거나 

프로그램원가를 성질별로 구분하기 어려움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의 경우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세부사업별로 매출액 등 

표시 가능

   - 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프로그램이 단 하나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순원가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 공시 미흡

   -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예산의 설정단계에서 프로그램 선정 시 적정성 검토 

필요

  ○ 간접원가 배부 현황 분석

   - 51개 부처의 2009년 결산 시 간접원가 발생여부, 간접원가 집계방식 및 배부기준 

등을 파악하여 문제점 분석

   - 2009년의 총 83개의 사업형 회계 중 간접원가를 타 프로그램에 배부한 4개※에 대

하여 분석 실시

       ※ 보훈기금, 특허청, 신문발전기금, 대산지방해양항만청

   - 간접원가를 발생시킨 회계실체도 매우 적은 실정이고, 간접원가의 집계방식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행정형 프로그램의 50%를 간접원가로 추정하는 등 간접원가의 

적정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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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원가 배부기준도 각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배부기준에 대한 논리적 근거 없이 

배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① 원가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② 일선관서 결산담당자의 회계관련 

전문지식 부족, ③ 간접원가의 집계 및 배부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원가의 구분 사례 분석

   - 재정운영표 상 관리운영비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51개 부처 중 22%에 달하는 

11개 부처에서 발생

   - 11개 부처의 예･결산서 및 재무결산자료 검토로 원인※ 파악

       ※ 프로그램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동일 프로그램에 

사업비와 운영비가 함께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행정형 회계의 경우 사업비와 

동일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는 운영비를 간접원가 배부를 통해 프로그램원가와 관리

운영비로 구분하지 못하여 전체 금액을 프로그램원가로 집계하였음. 한편, 7000번대 프로

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결산 시 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 등록하지 않은 

오류 사례들도 발견됨

   -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결산담당자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원가의 정확한 구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

  ○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의 구분 사례 분석

   - 총 51개 부처의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검토 결과, 37개 부처의 비배분비용에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관리운영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특정 부처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각 항목별 원인※ 파악

       ※ 결산조정분개 시 비용 조정액을 특정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작업을 누락하였거나, 간접

원가로 구분되었으나 특정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프로그램에 배부되지 

못하여 발생함. 또한, 인건비 중 퇴직급여를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거나 복리후생비 중 

공무원연금부담금을 비배분비용으로 구분하는 등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의 구분이 

불명확한 사례는 여러 부처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음

   -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 구분 관련 결산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 사례 제시, 

dBrain 시스템 상 사전차단 기능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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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관리체계와 원가정보의 연계성 분석

  ○ 성과관리체계와 프로그램체계의 비교 분석

   - 2009년 부처별 성과보고서와 재무제표 및 예･결산서를 비교하여 성과목표와 프로

그램 간 대응 여부 및 연계성 검토

   - 현행 성과목표관리체계상 성과목표의 하위 단위인 일반재정 부문 관리과제와 재정

운영표 상 프로그램의 하위 단위인 단위 사업이 가장 밀접한 연계성을 보이고 있음

   - 성과평가와 원가정보의 연계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성과목표와 프로그램 간에 

1:1 대응 필요

   - 단기적으로는 관리과제와 단위사업 간에 완전한 N:1 또는 1:N의 연계가 이루어

지도록 기획재정부의 성과관리조직과 예산편성조직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 성과지표의 원가정보 활용 가능성 검토

   - 성과목표와 프로그램이 일치하고, 그 하부 단위인 관리과제와 단위사업을 일치시

킨다 하더라도 성과지표가 원가정보 활용이 가능해야 원가정보가 의미 있으므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함

   - 예산체계상 프로그램은 다수의 단위사업을 포함하므로 프로그램의 성과목표(성과

지표)는 다수의 관리과제를 포괄하도록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부처가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성과지표를 발굴하지 못하여 하나의 특정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를 프로그램 성과지표로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원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입 대비 산출(Output)을 측정하는 효율성 

지표와 투입 대비 결과(Outcome)를 측정하는 효과성 지표로 지표를 선정해야 함

   - 꾸준한 벤치마킹과 피드백을 통하여 원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부처별로 

개발하도록 함과 동시에 선별적인 실행을 통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사업별 원가정보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원가정보 활용의 선행조건인 원가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가배부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1단계) ’09년 부처별 재정운영표 오류 분석 및 유의점 도출 후 ’10년 결산 전 부처별 

배포(’11.1)



38 국가회계기준센터

2010년 운영결과보고서

     (2단계) ’10년 부처 또는 기금별 원가배부현황 분석(결산지원단  협조)을 통한 

유형별 오류 수집 및 개선방안 도출, 국내 및 해외의 원가정보 이용 성공

사례 수집･분석을 통한 우수 사례 발굴(’11.3~6)

     (3단계) 원가배부 사례집 배포 및 담당 공무원 교육(’11.8~12)

▢ 원가계산준칙 및 원가계산지침 수정･보완

  ○ 기금 특성별 주요 재무정보(회계기금간거래와 여유자금운용)의 표시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11.3~4)

  ○ ’09년 및 ’10년 원가정보 분석※을 통하여 향후 원가정보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보완

사항 마련(’11.7~8)

        ※ 중앙관서 및 기금의 재정운영표에 대한 샘플 사례 분석 실시

  ○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및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의  프로그램 연계방안 등을 

반영하여 원가 배부방안 개발(’11.9~10)

  ○ 원가계산준칙 및 지침 개정(안) 작성(’11.10) 및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상정

하여 확정

▢ 중앙관서별 성과평가 및 환류방안 마련

  ○ 중앙관서 재정운영표 분석･검토

   - 성과평가시 발생 가능한 왜곡 현상 파악 및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재정운영표 

분석 추진

   - 국가통합 및 50개 중앙관서의 ’09, ’10 회계연도 재정운영표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보완방안 제시(’11.5~6)

  ○ 중앙관서별 성과평가 및 환류 방안 마련

   - 현재 국가, 공공, 지방에서 수행되는 각종 성과분석※ 점검 및 비교 분석으로 유사점 

및 차이점 파악(’11.2~4)

       ※ (국가) 재정사업자율평가, 중앙관서 및 기금 성과보고, 기금존치평가, 국가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국가 R&D사업 성과평가, (공공)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 정부합동평가, 

지방재정분석 등

   - 해외 선진국의 원가 정보 등 재무정보의 성과지표 연계 및 예산 환류 시스템 성공

사례 등 수집(’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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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관서 성과평가를 위한 공통지표를 개발하여 ’09년, ’10년 재무정보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수행 후 지표 보완(’11.5~7)

   - 중앙관서의 효율적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평가 방향 의견 수렴을 통한 성과평가 

체계화 방안 마련

     ① 성과평가 관련 담당부서(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등) 및  유관기관(조세연구원)

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11.8~12)

     ② 각 부처 성과분석 담당자 워크숍 개최(’11.10)

   - 워크숍을 통한 인식 확산 이후, 지속적인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하여 중앙관서 

공통 성과평가 지표 보완 및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 마련(’11.10~12)

2.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이용한 재정분석지표 개발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재무제표 상 다양한 계량적 수치와 거시경제지표 등을 활용한 재정지표를 개발

  ○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원가

분석 등 재정분석기법 개발

  ○ 재정지표를 결산 재무제표에 실제 적용 후 활용도를 기초로 보완 발전

▢ 3개년 업무추진 전략 

  ○ 2010년 : 국･내외 재정지표 사례 수집

  ○ 2011년 : 재무정보를 활용한 재정지표 개발

  ○ 2012년 : ’11회계연도 재무정보를 기초로 재정지표 실제 적용 후 홍보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재정지표 개발

  ○ 국가 주요 재정지표 산출・공시 현황 파악

   - 국가 재정지표는 예산 정보를 위주로 산출되어 e-나라지표,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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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나라지표의 재정지표는 비율지표보다 특정 분야의 규모 또는 추이 등을 분석하는 

지표가 대부분이며,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홈페이지도 유사한 지표들로 구성됨

       ※ ⑴ e-나라지표 : 국가채권・채무추이, 통합재정수지, 공무원 인건비규모 등 15개

⑵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 재정규모,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률 등 9개

   - 현재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재정지표는 결산보고서 중 결산개요 부분에 해당

하며, 재정상태표를 이용한 재정상태 지표로는 유동비율･순자산비율･부채비율이 

보고되고 있고, 재정운영표를 이용한 비용정보 지표로는 공무원인건비비율･관리

운영비 비율･예산집행액 대비 원가비율･순자산 대비 원가비율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현황 파악 및 분석

   -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성 관련 29개 주요지표 산출 및 공시

       ※ ⑴ 재정상태 분야 : 총자산대비 총부채비율, 차입부채대비 재정자금비율 등 9개

⑵ 재정운영 분야 : 예산대비 세출비율, 자체조달수익대비 채권비율 등 9개

⑶ 회계책임성 분야 : 주민 1인당 총자산,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등 11개

  ○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해외 재정지표 산출・공시 현황 파악

   - 미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태 측정지표 및 영국 자원회계의 재정지표 분석

       ※ ⑴ 미 주정부 : Wang et al's Solvency Indicators 및 Johnson 지표를 이용한 상대적인 

재정상태 측정

          ⑵ 미 지방정부 : Brown 10point Test, Kloha et al의 재정압박 10점 척도모형, 재정

동향분석체계 모형을 통한 상대적 재정건전성 측정

          ⑶ 영국 자원회계 : 자원소비, 인건비, 비용, 운영자본 등 7개 분야 측정을 통한 재정

분석지표 산출

  ○ 신규 재정지표 개발 시 고려사항 및 신규지표 사례 제시

   - 신규 재정지표는 목적적합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함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을 고려하여 적시에 제공

    ･ 검증가능성, 편의(bias)없는 중립성 확보

    ･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재정범위를 명확히 설정

    ･ 지표 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효익 고려

   -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관련 신규 재정지표 사례 제시

   ･ 재정상태표 : 인당 보증채무충당부채 비율, SOC 증감율 등 7개

   ･ 재정운영표 : 1인당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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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SNA기준 원가보상율 자료 정리

  ○ SNA기준 원가보상율 산출 목적

   -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재정통계 개편작업을 위해 정부부문 범위의 

명확한 산정이 선행되어야 함

   - 정부부문 포괄범위 산정을 위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시장성테스트의 기준으로 

<SNA 2008>의 원가보상율 계산방식 이용

  ○ 원가보상율 산정 방법

   - 조사대상 기관 및 기업의 회계담당자에게 최근 3개년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SNA 

원가보상율 산정양식 배포 및 회수

   - 담당자들이 작성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SNA 기준에 따라 산정한 판매액 및 

생산원가 금액을 바탕으로 원가보상률※ 계산

       ※ 원가보상률 = 다년간(3년)의 (판매액 ÷ 생산원가)

   ･ 국민계정체계(SNA)상의 판매액 및 생산원가는 기업회계기준(GAAP)상의 영업이익

(매출액) 및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관리비)와 유사하나, 일부 항목에서 차이 존재

하여 이를 조정함

   - 시장성테스트 결과 원가보상률이 50% 초과 시 해당 기업은 시장성 있는 기업으로 

분류, 50% 이하인 경우 정부범위로 분류

  ○ 원가보상율 자료 검토 및 정리

   - 원가보상율 산정 용역을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인계받은 각 기관 자료를 

최종 보고양식으로 전환

   -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약 350여개 기관 및 기금의 SNA 기준에 의한 원가보상율 

산정

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재정지표 개발

  ○ 국가 재정지표에 대한 이용자 조사※ 실시(’11.2~5)

     ※ 재정지표 내부이용자 : 정책결정, 예산수립, 집행, 평가에 걸친 부처 담당자

        재정지표 외부이용자 : 관리감독기관(국회, 감사원), 투자자 및 채권자, 기타 민간견제기관

(언론,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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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국내외 재정지표 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위한 지표 Pool 작성

(’11.2~3)

    (2단계) 재정지표에 대한 내부이용자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 실시(’11.4, 필요시 

전문리서치기관 활용)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표 Pool 보완

    (3단계) 외부이용자 대상 2차 설문조사 실시(’11.4~5)

    (4단계) 1, 2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지표를 개발, ’11년 적용할 재정통계 

및 재정지표 Pool 마련(’11.6~10)

  ○ 재정지표 Pool을 기초로 ’09년, ’10년 재무정보를 실제 적용하여 재정지표 시뮬

레이션 수행, 시뮬레이션 결과분석을 통한 지표의 활용가능성 및 유의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지표 개선 및 보완(’11.10~12)

▢ 발생주의 재정통계로의 개편에 따른 개편방안 연구 및 지원

  ○ 발생주의 재정통계로의 개편을 위한 기반 구축(연중)

   - 현행 현금주의(GFS 1986) 국가재정통계를 ’11회계연도 결산부터 발생주의※(GFS 

2001)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확보 추진

       ※ GFS 2001 : 재정의 포괄범위를 재설정하고, 미지급금 등 현행 재정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발생주의 부채항목과 재정수지 항목을 포함

   - GFS2001(IMF)을 중심으로 SNA2008(UN), ESA95(EU) 등 다른 국제적인 통계

기준의 비교분석

  ○ 국가회계기준과 GFS2001 조화 방안 연구(연중)

   - 국가회계기준과 GFS2001의 일반정부 정의 비교 연구

   - 연구･분석내용을 종합하여 “국가회계기준과 GFS2001 비교연구보고서” 작성 및 

관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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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1. 2010년 국가회계결산 지원업무 수행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10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계결산과의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업무 지원

▢ 3개년 업무추진 전략 

  ○ 2010년 : 개시재정상태표 대비 ’09년 재정상태표의 변동내역분석과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마련

  ○ 2011년 :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10년 재무

제표 검토

  ○ 2012년 : ’1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설명 자료 발간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정부부처별 2009년 재정상태표 분석 및 검토

  ○ 국가통합 및 50개 정부부처 재정상태표의 주요 변동내역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수행

   - 2009년 국가 통합 및 50개 부처 별 재정상태표를 통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분석

   - 부처 별 주요 증감원인 파악 및 기금과 일반회계 구성비 산출

  ○ 주요 증감원인을 제시하고 재정상태표 작성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시

   - 각 부처의 임무, 성과목표 및 과제, 주요 프로그램 사업 성격, 수행내역과 예산

결산서를 참고하여 재정상태표와 주석, 부속명세서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2009년 재무제표는 국회 제출이 유예되어 자료 공개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전체 

내용의 일부만을 발췌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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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결산수행 관련 결산작성지침 작성 업무지원(’10.10~12)

  ○ 회계결산과의 요청으로 2010회계연도 재무결산 시 사용되는 결산작성지침 작성 

업무지원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비교식 작성

   -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의 수정 및 보완

   - 건설중인자산명세서, 자산부채조정명세서 추가 설명 등 추가사항 작성

  ○ 2010회계연도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 재무결산 시 추가 작성 양식 연구

   -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2010회계연도 결산서 국회 제출 시 요청사항

   ･ 재정상태표 관리과목(Level 4)공시

   ･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작성

   - 국회 요청사항을 결산작성지침에 반영

▢ ’09결산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결산담당자용 결산체크리스트 마련

  ○ 중앙관서 결산담당자의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연계를 

확인 및 점검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

  ○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

   - 세입(수입)세출(지출)결산서의 수납액과 지출액의 재무결산연계검토

   - 국고금 잔액의 적정성 검토

   - 발생주의 관련 계정과목의 검증 및 검토

   ･ 건설중인자산, 금융리스 등 기존 현금주의와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계정과목에 대

한 검증 및 검토

   - 주석 내용과 주 재무제표와의 연계성 검토 및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내용과 

주 재무제표와의 연계성검토를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

  ○ 향후 추진 계획

   - 결산지원단 등을 활용하여 체크리스트의 지속적인 보완

   - 부의 금액, 부처의 사업내용과 개연성이 없는 계정과목, 잡이익과 잡손실 등 예외

적인 사항 검토

   - 국가자산 회계관리체계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개별법과 재정상태표 과목 간의 차이에 

대한 사례 수집 및 원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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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10회계연도 복식부기 국가결산 지원(’11.1~6)

  ○ 기금, 기업특별회계, 중앙관서 결산 검토 및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통해 

회계결산과 업무 협조(’11.1~6)

  ○ 2010년에 작성한 결산담당자용 체크리스트를 국가회계결산지원단 등을 통해 수정 

및 보완

  ○ 국가회계･결산지원단 Control Tower 역할 수행(’11.1~6)

   - 결산지원단 교육 커리큘럼 수립 및 강사 지원(’11.1)

   - 결산담당자 체크리스트 및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배포(’11.2)

   - 결산지원단 운영기간동안 발생하는 결산 관련 질의사항 회신

2. 2011년 국회제출 재무결산보고서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회에 제출되는 ’11회계연도 재무결산보고서의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개선을 통해 국회 등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 증대

▢ 3개년 업무추진 전략 

  ○ 2010년 : 개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 지침개선안 마련

  ○ 2011년 :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에 따라 ’10년 재무

제표 검토

  ○ 2012년 : ’1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설명 자료 발간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 업무협조

  ○ 금융리스 현행화 등 결산작성지침 작성에 따른 dBrain 업무회의 참석(’10.09)

  ○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에 dBrain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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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dBrain 기능개선 요청사항 검토

   - 요청사항 검토 후 개선방향 및 세부 지침 마련

  ○ 디브레인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요청사항 검토(’10.12)

   -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내부거래 대상여부 결정 등 총 12건

  ○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과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와의 정례회의 실시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위해 정례

회의 실시

   ･ 2010년 12월부터 격주로 실시

   - 회계결산과의 적절한 대처방안마련을 위해 기준 및 지침 내용 검토와 이를 바탕

으로 한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의견 제시

▢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국가자산 회계관리체계 정비방안 마련

  ○ 개별법과 국가회계법상 국가자산 관리체계 비교

   -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개별법상의 국가자산 관리체계와 국가

회계법상 국가자산 관리체계의 비교

   ･ 국가회계법은 민간기금을 포함한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만 

개별법은 민간기금을 관리대상에서 제외

   ･ 건설중인자산, 금융리스자산 등 국가자산은 국가회계법상 국가자산에는 포함되지만 

개별법상 보고대상에서는 제외

   ･ 개별법에 따른 국유재산 등 관리운용보고서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가 작성

   - 개별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자산에 대한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방법은 모두 국가회계

기준으로 일원화

  ○ 국가자산 회계관리체계 정비방안 마련

   - 발생주의 회계도입에 따라 국가자산의 관리운용에 있어 개별법과 국가회계법의 

체계 및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 국가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결산보고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국가자산 회계관리체계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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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산 회계관리체계 정비단계>

 - 1단계 : 국가회계기준을 반영한 개별법 보고서 작성요령 마련

 - 2단계 : 법령정비 등을 통해 보고대상 국가자산 일치

 - 3단계 : 민간기금을 포함하여 국가자산 관리범위 통일

 - 4단계 : 개별법과 국가회계법의 일원화

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결산담당자 업무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11.3~8)

  ○ 월별 재무결산 시 업무매뉴얼 준수 여부를 담당자별로 확인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11.3~5)

  ○ 기금, 기업특별회계, 중앙관서 결산검토 및 국가통합 재무제표 작성에 이르는 국가

회계결산 전 과정 업무매뉴얼 작성(’11.3~8)

▢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체계, 내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2010회계연도 기금･기업특별회계, 중앙관서 및 국가통합 결산보고서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 점검

  ○ 미국연방재무보고서 등 외국의 연간 재무보고서 사례를 참고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체계 및 내용 개선방안 마련

  ○ 미국연방재무보고서의 ｢A Citizen's Guide｣등을 참고하여 재무결산에 포함되어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 발굴

▢ 재무결산 자료 분석 및 ’11회계연도 정부결산작성지침 개선방안 마련(’11.3~10)

  ○ 각 중앙관서의 합계잔액시산표와 예산집행내역의 비교 등을 통해 분기별 계정잔액 

적정성 검토(’11.3~10)

  ○ ’10 회계연도 정부부처별 재무제표의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주요증감 내역 분석 및 

재무결산서 개선사항 파악(’11.7~9)

  ○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등 개선을 위한 2011회계연도 정부결산작성지침 개선방안 

마련(’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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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개별법 결산보고서 종합정비방안 마련(’11.1~10)

  ○ 사례조사를 통해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 개별법 보고서와 국가회계법상 재정

상태표의 구체적인 차이 파악

  ○ 차이 분석 내용을 토대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개별법 결산보고서 종합정비방안” 

시안 작성 

3. 사전검증제 도입 방안 마련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자체 검증기능 강화, 감사원의 결산검사 효율성 제고 및 국가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전검증제도 도입 필요

▢ 3개년 업무추진 전략 

  ○ 2010년 : 사전검증제도 도입방안 검토 지원

  ○ 2011년 : 사전검증제도 도입방안 제도화 지원

  ○ 2012년 : 사전검증제도 보완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국가재무제표 사전검증제 도입 관련 용역보고서 검토(’10.11)

  ○ 기획재정부의 국가재무제표 사전검증제도 도입 관련 용역보고서 검토를 통해 사전

검증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 파악 

  ○ 사전검증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검토

   - 민간 회계법인 활용범위 및 선정 주체

   - 사전검증기준 제정 주체 및 회계감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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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무제표 사전검증 관련 부처 의견 수렴(’10.12)

  ○ 감사원과 실무 회의 등을 통해 감사원의 국가회계결산 검사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일시 : 2010년 12월 2일(목) 14:30 ~ 15:30

   - 장소 : 감사원 

   - 참석인원 : 총 7명 (감사원 5명 및 국가회계기준센터 2명)

   - 주요 회의 내용 : 국가재무제표 사전검증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논쟁 사항

구 분 사전 검토 의견 감사원 의견*

민간 회계법인 활용범위 AUP + 검토 감사

민간 회계법인 선정주체 중앙관서의 장
감사원 또는 회계법인 결정시 감사

원의 참여

최초 검증 회계연도 2011년 재무제표 별도 의견 없음

사전검증기준 제정
감사원과 협의하에 

기획재정부 장관 제정
감사원 제정

회계감리 기획재정부 실시 감사원 실시

※ 감사원의 비공식적 입장으로, 감사원의 최종 의견은 2011년 상반기 확정 예정

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국가재무제표 사전검증제도 시안 마련(~’11.1)

  ○ 국가재무제표 사전검증방안 benchmarking을 위해 해외 및 지방정부 재무제표 

사전검증제도 도입현황 등 조사

  ○ 해외 사례, 관계부처 협의사항 등을 반영한 국가재무제표 사전검증제도 및 관련 

법령 개정 시안 마련

▢ 사전검증의 품질관리방안 마련(’11.1~4)

  ○ 국가재무제표 사전 검증에 참여하는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검증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 추진

  ○ 국내 지자체, 공공기관 및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하여 전문자격인증제도 등 구체적 

품질관리방안 마련

▢ 사전검증제도 도입 방안 제도의 지원(’11년 중)

  ○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증제도 시행을 위해 ’11회계연도 관련 법 제도 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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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

1.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검토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국가회계를 중심으로 발생주의를 旣 도입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차이

분석을 통한 향후 각 회계제도 연계방안 마련

▢ 3개년 업무추진 전략 

  ○ 2010년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회계기준 비교연구

  ○ 2011년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회계기준 연계 기본계획 마련

  ○ 2012년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회계기준 연계방안 마련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공공기관 회계기준 연구

  ○ 준정부기관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준비교육 교재 마련(’10.8)

   - 출자관리과의 요청으로 ’11회계연도부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준정부

기관에 대한 교육 교재 마련

   ･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특징 및 주요변경 내용

   ･ 자산규모 등을 감안한 준정부기관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전략

  ○ 준정부기관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준비교육 실시(’10.9)

   - 준정부기관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도입 배경 및 주요 개정사항 등 교육

   ･ 일 시 : 2010년 9월 16일

   ･ 대상인원 : 각 준정부기관 결산담당자 등 1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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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안 검토(’10.11)

   - 2011년 공기업, 2013년 준정부기관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안 검토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개정안의 내용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K-IFRS)에 부합하는지 검토

▢ 회계실체별 회계제도 간 차이 분석

  ○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회계기준 차이 분석(’10.11)

   - 국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회계기준 비교를 통하여 회계기준상 차이 및  회계

실체의 근본적 차이에 따른 본질적 차이 연구

   - 국가회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회계와 공공기관회계를 비교하고 차이점 분석을 

통해 국가회계제도 정보 유용성 제고방안 및 정부부문 통합 재무정보 제공 기반 

마련

   -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회계기준 차이 분석 방법

   ･ 공공기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공공기관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를 적용하여 비교

   ･ 국가회계기준을 재무제표 전반에 관한 규정과 특정계정과목의 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

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회계기준 비교 연구 세미나(’11.6)

  ○ 국가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차이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각 회계기준의 

개편 방향 도출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세미나 개최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회계기준 연계 기본계획 마련(’11.12)

  ○ 세미나 자료 및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등의 회계기준 연계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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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회계기준 연구(’11.12)

  ○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회계기준 외에 교육비특별회계, 의료기관,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부문 전반의 회계기준 현황 파악

  ○ 교육비특별회계는 지자체의 일부이며, 사회복지법인 등은 정부지출과 관련성이 

많으므로 회계기준 현황 파악 필요

2. 외국정부회계제도 동향분석 및 연구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주요 국가 및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등의 해외 동향 분석 

및 연구를 통해 국가회계기준 발전 토대 마련

  ○ 국제 공공부문회계 회의 등의 국제 행사 참여를 통해 국가회계제도의 발전 현황 

홍보

▢ 3개년 업무추진 전략 

  ○ 2010년 : 발생주의 도입 주요국가 결산서 및 회계기준체계 연구

  ○ 2011년 : 발생주의 도입 주요국가 및 국제공공회계기준 비교

  ○ 2012년 : 주요 국가별 결산서 및 회계기준 비교자료 업데이트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외국정부회계제도 동향분석

  ○ 일본 중앙정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관련 조사, 보고(’10.9)

   - 일본 재무성 주계국과의 E-mail을 통한 일본 중앙정부 재무제표 현황 조사

   - 발생주의 기반 재무제표 작성 여부 및 법령 근거 질의

   - 현금주의로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시에는 발생

주의로 가공(감가상각, 충당금 등)

   - 특별회계(특별소비세 관련)의 경우에는 작성 및 공시, 국회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 관서별 재무제표 및 국가재무제표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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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국가회계제도 조사(’10.10)

   - 기획재정부의 필리핀에 대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추진 시 

사용 목적

   - 필리핀의 회계 및 재정관련 법률, 국가회계 관련 감사원 등 정부기관의 역할, 발생

주의 회계제도 관련 조사

  ○ ｢제22차 정부재정관리 국제세미나｣ 참석(’10.10)

   - 각국 정부의 재정관리에 대한 주요 이슈 및 향후 과제 논의

   ･ 참가국 실무진들과 재정관리 관련 이슈에 대한 상호 토론

   - 세미나 참석 국가들의 정부회계 도입 현황 파악

   ･ 연결회계, 성과측정지표 및 연금 등에 대한 각국 현황 발표 및 의견 교환

   - 참석대상 : EC, IPSAS 등 국제기구, 미국 등 6개국 및 한국

   - 장 소  : 미국 메사추세스주 보스톤

▢ 외국정부회계제도 연구

  ○ GASB No.34 (Basic Financial Statements and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번역(’10.8)

   - 미국지방정부기준의 재무제표 구성, 주요 계정과목별 인식기준, 사회기반시설의 

인식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연구

   ･ 미국지방정부는 회계의 종류를 구분하여 회계별로 기본재무제표, 측정기준 등이 

다르므로 이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 GASB 34는 우리나라 결산총평에 해당하는 MD&A, 사회기반시설의 인식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반영

  ○ 해외국가 및 공공회계기준 관련 동향 뉴스레터 게시

   - 미국 회계감사 정책위원회(AAPC), 캐나다 공공부문 회계위원회(PSAB) 및 인도

네시아 정부회계기준위원회(KSAP) 동향 등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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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해외사례 연구 등에 기초한 국가회계기준 발전방향 제시

  ○ 해외 사례 연구에 기초한 향후 국가회계기준 및 지침 발전 실천계획 마련(~’11.1)

  ○ 주요 5개국(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회계제도 비교 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해 OMB Circular No.A-136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s) 번역

(’11.2~6)

  ○ 주요 5개국의 회계제도 제정기구, 제정절차, 발생주의 도입현황 등 회계제도 전반을 

조사, 검토하여 향후 국가회계기준 발전의 토대 마련(’11.7~9)

  ○ 국가회계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유산자산, 유형자산 감가상각, 

연금충당부채, 우발채무 등 주요 회계 이슈에 대해 미국, IPSAS 및 국내 국가회계

기준의 차이 분석(’11.10~12)

▢ 외국정부회계제도 동향 분석 및 연구

  ○ 외국정부의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등 외국 정부 회계기준의 동향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소식을 Newsletter에 기고(연중 계속)

  ○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등 공공부문회계 관련 주요 저널에 

기고된 논문에 대한 번역을 통해 외국 정부회계기준의 동향 연구(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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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생주의 국가회계 교육 및 홍보

1.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강의 등 국가회계 실무교육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결산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전 공무원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의 당위성 인식을 통한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활용도 제고

▢ 3개년 업무추진 전략 

  ○ 2010년 : 중앙관서 결산담당자 및 일선관서 각 사업담당관 교육을 통한 발생주의 

회계제도 실무교육

  ○ 2011년 : 상시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중앙관서 지속적 교육 실시 방안 마련

  ○ 2012년 : 결산 간 미비점 및 유의사항 위주의 전 공무원 대상 교육 방안 마련으로 

국가회계제도 효율적 정착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국가회계 통합 전문교육과정 강의(9. 27 ~ 11. 12)

  ○ 교육내용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및 재무회계의 기본원리

   - 국가회계기준, 항목별 회계준칙, 회계처리지침 등을 중심으로 실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분석을 위한 심화교육

  ○ 강의 내용

   - 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담당자(평균 50명)

   - 교육 횟수 및 시간 : 5회(서울 4회, 대전 1회), 5일 35시간

   - 강의자 : 총괄팀장 김상노 외 5명(19회, 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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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회계 실무교육 교재 작성

   - ｢재무제표의 통합｣교재 작성 및｢’09결산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작성 

▢ 국가회계 특성화 전문교육과정 강의(11. 22 ~ 12. 8)

  ○ 교육내용

   - 기금회계담당자 등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숙련자 대상 심화 및 특성화 교육과정

  ○ 강의 내용

   - 대상 : 기금회계 담당자 및 旣 교육 수강 공무원(평균 40명)

   - 교육 횟수 및 시간 : 3회(서울 2회, 대전 1회), 3일 21시간

   - 강의자 :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 3명(8회, 18시간)

▢ 국가회계 기본교육과정 강의(11. 16 ~ 11. 24)

  ○ 교육내용

   -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이론교육을 통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체계 

확립

   - 국가회계 법령체계, 업무흐름 및 결산의 연계

  ○ 강의 내용

   - 대상 : 전국 재무관, 지출관 등 dBrain 사용자(1,429명)

   - 강의자 : 국가회계기준팀장 박정규 외 4명(지역별 6시간)

일정
A조 B조

지역 강의자 인원 지역 강의자 인원

11. 16 경남(창원) 박정규, 임정혁 97 인천･경기(과천) 김상노, 진태호 214

11. 17 부산･울산(부산) 임정혁 128 충북(보은) 진태호 57

11. 18 경북(경산) 임정혁 43 대전･충남(대전) 진태호 179

11. 19 대구(대구) 윤송이, 임정혁 74 전북(전주) 김상노 106

11. 23 강원(속초) 윤송이, 임정혁 98 제주(제주) 진태호 33

11. 24 서울(과천) 윤송이, 임정혁 242 광주･전남(광주) 진태호 158

  ○ 기본교육과정 교재 작성(국가회계기준팀장 박정규)

   - 내용 : 회계업무흐름과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의 연계

   - dBrain 사용자의 유의사항 위주 교재 작성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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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중앙관서 결산 교재 작성 및 교육

  ○ 고용노동부 재무결산 관련 집체교육 실시

   - 대상 : 일반회계 등 dBrain 사용자 및 기금담당자 등(217명)

   - 일시 : 2010. 11. 17 14:00 ~ 17:00

   - 교육내용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 dBrain 사용자 업무처리지침 및 오류사례

  ○ 국세청 ’09년 재무결산 지적사항 및 ’10년 유의사항 교육

   - 대상 : 국세청 일선관서 재무관, 지출관 및 결산담당자(36명)

   - 일시 : 2010. 12. 14 10:00 ~ 17:00

   - 교육내용

   ･ ’09회계연도 재무결산 관련 시범감사 지적사항 전파

   ･ 발생원인 및 영향, 확인방법 및 수정방안

▢ 감사교육원 주관 발생주의 회계 교육 강의

  ○ 발생주의･국가회계 기본교육 강의(9. 7 ~ 9. 17)

   - 국가회계법령 및 기준, 재무회계 계정과목 해설

   - 교육대상 : 중앙관서, 일선관서 및 기금 dBrain 사용자

   - 강의자 : 총괄팀장 김상노(광주･전라권, 수도･강원권, 제주권)

  ○ 감사관 대상 발생주의 회계 교육 강의(12. 3 ~ 12. 17)

   - 국가회계 관련법령 및 예산제도, 예산과 회계의 연계, 국가재무제표 검사방향, 

검사 실시 요령 및 결산검사사례

   - 교육대상 : 감사원 감사관

   - 강의자 : 총괄팀장 김상노(국가회계와 기업회계의 비교)

▢ 정부회계의 기초와 원리 교육 워크샵 강의(11. 30 ~ 12. 1)

  ○ 변화하는 예산제도 및 회계제도에 대한 실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론적, 

실질적 역량 강화 워크샵

   - 주관 : 한국행정연구원(공동 주최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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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내용 : 국가회계기준, 예산회계 및 결산관련 제도 등

   - 강의자 : 국가회계기준팀장 박정규(발생주의･복식부기의 이해)

▢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및 재무제표 검토 교육(12. 15 ~ 24)

  ○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를 위한 기본교육 강의 

   - 주관 : 행정안전부, 한국공인회계사회

   - 장소 :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강의실

  ○ 강의자 : 국가회계기준팀장 박정규

   - 차이조정명세서 해설 및 재무보고서 검토 실무

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2011년 추진계획

  ○ 상시적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방안 마련

   -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상시적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로 정부 공무원의 국가회계 

이해도 제고

  ○ 각 중앙부처별 지속적 교육 실시 방안 마련

   - 정부결산 일선관서 기본교육 교재 보완하여 표준 일선관서 교육교재, 사업담당자 

교육교재 등 표준교육교재 확충

   - 표준교육교재를 토대로 각 중앙관서와 협의하여 관서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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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회계기준센터의 대외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가.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정부부처, 전문가, 언론･국민 등에 대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종합 홍보체계 

구축으로 국가회계제도의 인식 및 이해도 제고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추진

나. 2010년 사업추진실적

▢ 국가회계기준센터 개소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7. 26(월) 11:00 ~ 11:30, 한국공인회계사회

  ○ 참석자(약 50명)

   - (재정부) 제2차관, 재정업무관리관, 국고국장, 회계결산심의관 등

   - (감사원) 성용락 감사원 감사위원

   - (회계사회) 공인회계사회 임･직원 및 센터 관계자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학계 및 회계법인 관계자

  ○ 인사말 및 축사

   - (인사말) 편호범 국가회계기준센터 소장

   - (축  사)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 (격려사) 김지홍 한국회계학회 회장

  ○ 기조강연 : ｢국가회계기준센터에 바란다｣

▢ 국가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10. 9)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홍보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주최 : 국가회계기준센터, 기획재정부, 정부회계학회

   - 장소 :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회의실

   - 발표자 : 조현연 교수(가톨릭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김상노 총괄팀장(국가회계기준센터)

   - 토론자 : 국가회계 민간전문가 및 회계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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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미나 초청대상자 및 인원(125명)

   - 한국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등 국가회계제도 관련 학회 소속회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국가회계관련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및 

국가회계 관련 공인회계사

   - 중앙관서 및 회계･기금 소속 회계담당 공무원 등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및 e-mail 확보로 국가회계제도 관련 전문가 명단 List-up 및 

지속적 홍보

  ○ 재정운영표 유용성 제고 세미나 관련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7개 언론사 기자 

방문 및 9개 기사 송고

▢ 한국회계정보학회 주최 심포지엄 토론 참여

  ○ 일시 및 장소 : 2010. 10. 8 , 은행회관 2F 국제회의실

  ○ 센터측 토론자 : 김상노 총괄팀장

  ○ 내용 : (주제 1) 국가회계기준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주제 2) 국가자산의 가치평가 방안

           (주제 3) 국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방안

▢ 홈페이지 구축 및 오픈(http://www.nasc.or.kr)

  ○ ｢웹볼루션｣과 홈페이지 구축 계약 및 제작회의 개최(8. 17 ~)

   - 다양한 회계기준 정보 제공 및 인터페이스 개발

   - 국가회계 법령, 국가회계기준 전문 및 센터소개 등 콘텐츠 제작

  ○ 홈페이지 구성

   - 연구과제 및 발간자료 등재, 국가회계 관련 뉴스 제공

   -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포럼 등 자료 수록

   - 공무원 및 기금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질의회신 페이지를 통해 효율적인 질의회신 

체계 구축

   ･ 질의 요약 메뉴를 통한 중복 질의 근절과 향후 FAQ 사례집 작성자료 마련

  ○ 홈페이지 구축 후 지속적 홍보 실시(’10. 11)

   -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가입자 확보로 국가회계의 포털 사이트 化 

   - 구독 승인자를 대상으로 한 뉴스레터 등 ‘e-mailing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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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홈페이지 기획 및 제작(진행중)

   - 해외 방문자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기획(12월)

   - 국가회계기준센터 소개 및 국가회계뉴스 등 5개 메뉴 구성

▢ 뉴스레터 Vol. 1 작성 및 배포

  ○ 정부부처,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센터의 역할과 비전 홍보

  ○ 센터 및 국가회계제도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국가회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 뉴스레터 내용

   - 국가회계기준센터 최근 동향 및 각종 행사소식

   - 국내 및 외국 회계제도 최신 동향 및 제･개정 뉴스

   - 재정운영표 설명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 교육자료 수록

  ○ 뉴스레터 배포방식

   -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형태의 배포방식으로 홍보효과 극대화

   - PDF 파일작성 e-mail 송부(12. 3) 및 우편발송(12. 10)

   ･ 우편발송 :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및 

국가회계기준 자문위원회, 감사원 및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정부회계학회 등(144명)

   ･ e-mail : 홈페이지 가입자, 중앙관서 및 기금결산 담당자, 전체 등록공인회계사 등 

약 1만여 명

  ○ 2010년 국가회계기준센터 세부사업실적 및 사회기반시설 관련 기고문 등을 담은 

News Letter Vol. 2 발간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회계기준위원회 방문 응대(10. 27)

  ○ 국가회계기준센터 소개 및 국내 발생주의 국가회계기준 도입 관련 현안 등 논의

  ○ 향후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 도모 계기 마련

  ○ 장소 : 한국공인회계사회 2F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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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공인회계사 회지를 통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홍보

  ○ 연구원 연구결과로 작성한 기고문 투고

   - ｢환경정화비용 회계처리｣기고(윤송이 연구원)

  ○ 국가회계기준센터 센터소장 인터뷰 및 동향 수록

  ○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역할과 비전 광고 게재

  ○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오픈 광고 게재

▢ 영문국가회계기준 마련

  ○ 국내 국가회계기준 제도의 해외 홍보 목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영문 

번역본 작성

  ○ 초안작성(11. 5) 및 회계법인 감수 의뢰(11. 22)

   - 감수 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및 안진회계법인(12. 3)

  ○ 영문국가회계기준 최종안 확정(12. 17) 및 Handbook 발간 예정(’11. 2)

▢ 기타 대외협력 및 국제협력

  ○ 국가회계 홍보만화 작성 지원(’10. 7 ~ )

   - 일반공무원 및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회계의 도입취지, 활용방안 및 주요 내용을 

만화 형식으로 소개

   - 기획재정부 작성 계획에 따른 국가회계 컨텐츠 부분 자문 및 작성 지원

  ○ IFRS Foundation Trustees 신임위원장 면담자료 작성

   - 일시 및 장소 : ’10. 8. 26,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 집무실

   - 면담자 : 토마소 파도아 - 스키오파(Mr. Tommaso Padoa - Shioppa)

   - 주요의제 : IFRS Foundation 및 IASB 활동 협조 방안

IFRS Foundation Trustees의 한국 후보자 선정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IFRS 도입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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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1년 사업추진계획

▢ 2011년 추진계획

  ○ (국제협력) 국외기관(OECD, IPSASB, CIGAR 등)과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가회

계기준 현황 대외 홍보

   - 회계제도 관련 영문 법령을 포함한 영문 국가회계기준 Handbook 발행(’11.1~2)

   - OECD 공공부문 발생주의회계 심포지움(11th annual OECD public sector accruals 

symposium, March 2011), CIGAR conference(’11.6) 등 국제 공공부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국가회계기준 발전 현황 홍보

  ○ (대외협력)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홍보 강화

   - 학계, 민간전문가 및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의 연구 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 저널 정기적 발간(반기)

   - 학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적극 참여

  ○ (홍보) 국회, 국민, 행정부, 감사원 등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 재무제표 결산에 따른 주요 질의사항 및 회신내용 포함 Q&A 자료집 작성 및 

배포

   - 국가회계 홍보만화 제작･배포 및 워크숍 개최 등 홍보활동 지속적으로 추진

   - 재무제표 활용방안 등 세미나 및 공청회 지속적 개최(年7회)

   - 언론매체에 칼럼 등을 개제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홍보 계획

       ※ 편호범 소장 중앙일보 ’11.1.12일자 [시론] “시급한 신국가회계제도 정착”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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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10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1. 사 업 명 :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사업

2. 사업기간 : 감사계약 체결 시 ~ 2010. 12. 31

3. 사업목적

○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방안 마련

○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국･내외 회계환경변화에 대응

○ 기획재정부 발생주의 국가회계 업무 지원

○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 유예되고 있는 회계처리(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등)의 

시행을 위해 '10년 하반기에 방안 마련 완료

  - 현재 시행중인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추가 회계

처리지침 제정

  -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하여

  - 신뢰성 높은 원가정보 산출을 위한 방안 마련

  - 재무제표 상 다양한 계량적 수치와 거시경제지표 등을 활용한 재정지표를 개발

○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 ’09년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 사전검증제 도입을 통한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 검토

○ 국･내외 회계환경변화에 대응을 위하여

  -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검토

  -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 다음과 같은 기획재정부 발생주의 국가회계 업무 지원

  - 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 강의지원 등 국가회계 실무교육 지원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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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범위

가.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국가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조사 등을 위한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및 운영 

 2) 적용대상기관

  ○ 국가회계기준센터 업무 적용 대상기관 

   - 국가회계법 및 국가회계기준 적용대상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나. 전체 과제 개요

1)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 유예되고 있는 회계처리1)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

   - 사회기반시설 실물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가격평가 적용 방법 및 재무제표 계상 

방법 이행 가능성 검토 

   - 연금 충당부채 등에 대한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하여 12월 중 공청회 개최

  ○ 회계처리 지침 제정

   - 기준 제38조의2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신설에 따른 자산

재평가 회계처리지침

   - 기준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유예된 감가상각 최초 

적용 시 회계처리지침

   - 기준 제51조(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따른 회계변경과 오류 수정 회계처리지침

       * 이외에도 회계처리지침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침 마련

  ○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 (가칭)｢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사무편람｣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1)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사회기반시설),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

부채의 평가), 제45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중 보증충당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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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Road Map

유예중인 

회계처리 

방안마련

▪사회기반시설

▪연금 충당부채

▪보험 충당부채

▪보증 충당부채

’10년

회계처리지

침 제정 및 

시행

▪사회기반시설

▪연금 충당부채

▪보험 충당부채

▪보증 충당부채

회계처리

지침 정비

기준서 체계2)로    

지침 정비

▪자산재평가

▪유예된 감가상각 최

초 적용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1년 ’12년 이후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방안 마련

  ○ 사업(프로그램)별 원가정보 분석 및 성과평가 환류방안 연구

   -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프로그램별 총원가 집계가 가능하도록 간접원가 집계 및 

배부방안 사례 개발

   - 프로그램원가와 관리운영비의 분류 방안 사례 개발

   -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액션플랜 마련

  ○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재정지표 개발

   - 발생주의･복식부기가 갖는 정보 특징(예: 감가상각비, 순자산, 대손충당금, 프로

그램순원가 등)을 살릴 수 있는 지표 개발

2) FASAB의 연방정부회계기준(SFFAS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의 기준서 체계 및 

내용을 참조하여 국가회계기준, 항목별 회계처리준칙,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지침과 비교하여 빠진 부분을 추가

하고, 연방정부회계기준을 참고하여 기존의 지침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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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Road Map

결산보고서 

분석

’10년

▪개시재정상태표 대비 

’09년 재정상태표의 

변동내역 등을 분석 

’11년 ’12년 이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

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기법｣ 개발

사전검증 

제도

▪공인회계사 등의 사

전 검증 방안 연구 

▪공인회계사 등의 사

전 검증 법제화 지원

3)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 ’09년 ｢회계결산지원단｣의 지원 결과 파악된 미비점, 분석방법 등을 정리한 후, 

이를 기초로 ’09년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 ’09년 ｢회계결산지원단｣이 파악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오류 사례를 정리

하여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정리 

   -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개시재정상태표 

대비 ’09년 재정상태표의 변동내역 등을 분석 및 검토3)

   - 이러한 분석 방법 등을 정리･발전시켜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기법｣을 개발

  ○ 사전검증제 도입을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 각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전 공인회계사 등의 사전 검증 

방안 마련

3) ’09년 예산결산자료 등을 기초로 예산의 집행 내역과 개시재정상태표 대비 ’09년 재정상태표의 변동내역을 비

교하는 형식으로 분석적 검토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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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Road Map

결산보고서 

분석

’10년
▪개시재정상태표 대

비 ’09년 재정상태

표의 변동내역 등을 

분석 

’11년 ’12년 이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

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기법｣ 개발

사전검증 

제도

▪공인회계사 등의 사

전 검증 방안 연구 

▪공인회계사 등의 사

전 검증  법제화 지원

4) 국･내외 회계환경변화에 대응

  ○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검토

   -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기준간의 차이 분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액션플랜 마련

  ○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주요 국가(미국과 영국 및 뉴질랜드)와 국제공공부문회계

기준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이를 국가회계제도에 반영

   - 국제 공공부문회계 회의에 참여하여 국가회계제도의 발전현황 홍보

국 ․ 내외 회계환경변화에 대응 Road Map

연계방안 

검토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기준
간의 차이 분석

▪연계방안 액션플랜 
마련

’10년

외국회계

제도 연구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액션플랜에 따른 세부사업 수행

▪주요 도입국가 동향 

분석

’11년 ’12년 이후

｢주요 도입국가 회계제도 비

교분석｣ 업데이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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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

과제
수행 내용 산출물

유예되고 있는 

회계처리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

- 사회기반 시설

 ･선진국의 선진사례 조사, 해외 동향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조사

 ･가격평가방안마련

- 연금충당부채

 ･국내 관련 기금 회계처리 현황 조사

 ･선진국의 선진사례 조사, 해외 동향 조사 

 ･연금충당부채 관련 세미나 개최

 ･연금충당부채 회계처리방안 마련

- 보험 및 보증충당부채

 ･선진국의 선진사례 조사, 해외 동향 조사

 ･국내 관련  현황 조사

 ･보험 및 보증충당부채 회계처리방안 마련

･사회기반시설 가격

평가방안

･연금충당부채 회계

처리방안

･보험 및 보증충당부

채 회계처리방안

회계처리 지침 제정

 ･선진국의 선진사례 조사, 해외 동향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조사

 ･각 사안별 회계처리 지침(안) 마련

 ･부처(감사원 포함) 의견조회

 ･ (필요시) 공청회 개최

･자산재평가 회계처

리지침(안)

･유예된 감가상각  최

초 적용 시 회계처

리지침(안)

5) 기획재정부 발생주의 국가회계 업무 지원

  ○ 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 강의지원 등 국가회계 실무교육 지원

   - 교육담당 회계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하여 컨텐츠 제공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지원

   - 기획재정부의 홍보 계획에 따라 워크샵 등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하고, 기획기사 

연재, 각 부처 설명회 참여 등 홍보의 일선에서 활동

다. 세부과제 및 수행 내용

1)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4) 사업 초기에는 회계․결산제도를 주로 분석하고 이후에는 예산제도 까지 비교 분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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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

과제
수행 내용 산출물

 ･ (필요시)(가칭)｢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5)의 자문
･회계변경과 오류 수

정 회계처리지침(안)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

처리지침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 (가칭)｢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사무편람｣(이하 “편람”) 

마련

 ･펀람에 따라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의견서 작성

 ･ (필요시)(가칭)｢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자문 

･국가회계기준 및 회

계처리지침 실무해

석 및 질의회신

 

2)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활용방안 마련

세부수행

과제
수행 내용 산출물

사업(프로그램)별 

원가정보 분석 및 

성과평가 환류방안 

연구

･원가정보 산출 현황 분석(기금 등)

･선진국의 선진사례 조사, 해외 동향 조사 

･원가정보 산출 우수 사례 발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프로그램별 총원가 집계가 가능하

도록 간접원가 집계 및 배부방안 사례 개발  

･프로그램원가와 관리운영비의 분류 방안 사례 개발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액션플랜 마련

･간접원가 집계 및 배

부방안 사례 

･프로그램원가와 관

리운영비의 분류 방

안 사례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

한 액션플랜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재정지표 개발

･현재 국가 발표 재정지표 사례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 사례조사

･민간 사례조사

･선진국의 선진사례 조사, 해외 동향 조사

･발생주의･복식부기가 갖는 정보 특징(예: 감가상각비, 순

자산, 대손충당금, 프로그램순원가 등)을 살릴 수 있는 지

표 개발

･발생주의 정보를 이

용한 재정지표

5)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로 구성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칭) ｢국가회계기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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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

과제
수행 내용 산출물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검토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기준간의 차이 분석

･선진국의 선진사례 조사, 해외 동향 조사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액션플랜 

마련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기

준간의 차이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

3) 재무제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세부수행

과제
수행 내용 산출물

’09년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 ’09년 ｢회계결산지원단｣이 파악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오류 사례를 정리하여 ｢’09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

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마련

･ ｢’09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를 기초로 개시재정상태표 대비 ’09년 재정상태표의 변동내역 

등을 분석 및 검토

  * ’09년 예산결산자료 등을 기초로 예산의 집행 내역과 개시재

정상태표 대비 ’09년 재정상태표의 변동내역을 비교하는 형

식으로 분석적 검토 수행

･ ’09년 재정상태

표의 변동내역 

등을 분석 및 

검토 요약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기법 개발

[’11년 수행]

･상기 업무 수행을 통해 분석 방법 등을 정리･발전시켜 ｢재무제

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기법｣을 개발

･재무제표를 활

용한 재정분석 

기법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 개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검토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 개별법에 따른 ’09 결산보고서 작성지

침 검토

･기준 제57조 개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안) 마련

･기준 제57조개

별법에 따른 결

산보고서 작성

지침개정(안) 

사전검증제 도입을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선진국의 선진사례 조사, 해외 동향 조사 

･감사원 결산검사 방안 동향 조사

･기획재정부 용역 보고서 분석

･각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전 공인회계

사 등의 사전 검증 방안 마련

･중앙관서 재무

제표에 대한 공

인회계사 등의 

사전 검증 방안

4) 국･내외 회계환경변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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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수행

과제
수행 내용 산출물

계제도 간 연계

방안 액션플랜 

외국정부회계제도

(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주요 국가(미국과 영국 및 뉴질랜드)

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의 ’10년 7월 이후 월별 동향 분석

･미국 연방정부회계기준 체계와 국가회계기준 및 지침 체계 비교

･국가회계기준 및 지침 발전 액션플랜 마련

･ 외국정부회계제

도 월별 동향 

･국가회계기준 및 

지침 발전 액션

플랜 

5) 기획재정부 발생주의 국가회계 업무 지원

세부수행

과제
수행 내용 산출물

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 강의지원 

등 국가회계 

실무교육 지원

･국가회계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검토

･국가회계 교육 강의 지원

･국가회계 교육 제도 현황 검토

･국가회계 교육 

지원 내용 요약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지원

･교육담당 회계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

하여 컨텐츠 제공

･기획재정부의 홍보 계획에 따라 워크샵 등에 토론자 등으로 참

여하고, 기획기사 연재, 각 부처 설명회 참여 등 홍보의 일선에

서 활동

･발생주의 홍보 

지원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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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도

Technical Advisory 

Group

(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위원)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

센터장

운영지원팀

(회계연수원 행정실,

전산정보실,

총무부)

국제교류 지원 조직

(연구조사부 국제과) 
총괄팀장

상시 운영필요시 운영범주 : 

Top Advisory Group

(공인회계사회 임원진)

회계기준팀 평가분석팀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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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조직별 역할

조   직 인   원 세부수행과제

▪센터장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업무 및 조직 총괄

▪총괄팀장 ▪1명
▪각 팀의 실무 업무 진행상황 모니터링, 업무 배분, 품질관리 

등을 수행

▪회계

기준팀

▪공통

▪필요시 마다 해

당소팀 및 회

계 기준팀 업

무 수행(총 7명)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검토

▪자산팀 ▪1명
▪유예되고 있는 회계처리의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

▪회계처리 지침  제정

▪부채팀 ▪2명
▪유예되고 있는 회계처리의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

▪회계처리 지침  제정

▪수익･
비용

(원가)팀

▪2명

▪사업(프로그램)별 원가정보 분석 및 성과평가 환류방안 연구

  - 간접원가의 합리적 배부기준 사례 마련 등

  ※ 성과평가 환류 액션플랜 마련은 평가분석팀과 협업 

▪결산 

보고서 

분석팀

▪2명

▪’09년 각 중앙관서 및 소관 회계･기금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11년]

  ※ 재정분석기법 마련은 평가분석팀과 협업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 개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검토

▪평가분석팀 ▪4명
▪사전검증제 도입을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재정지표 개발

▪국제협력팀 ▪3명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 회계기준팀 및 평가분석팀의 자료 조사 등 업무 협조 

▪3개팀 공통
▪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 강의지원 등 국가회계 실무교육 지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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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출물 계획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월간보고

･팀별 주요 업무내용 및 산출물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기타 특기사항

매월 월간업무

보고시

회계 

기준팀

공통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기준간의 차이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액션플랜

’11.1.30

’10.10.30

’11.1.30

자산팀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방안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안)

･유예된 감가상각 최초 적용 시 회계처리지침(안)

･회계변경과 오류 수정 회계처리지침(안)

’10.12.31

’10.11.30

’10.12.31

’10.9.30

부채팀
･연금충당부채 회계처리방안

･보험 및 보증충당부채 회계처리방안
’10.12.31

수익･
비용(원가)팀

･간접원가 집계 및 배부방안 사례

･프로그램원가와 관리운영비의 분류 방안 사례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액션플랜

’11.1.30

결산보고서 

분석팀

･ ’09년 재정상태표의 변동내역 등을 분석 및 검토 요약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재무제표를 활용한 재정분석 기법

･기준 제57조 개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성지침 개정(안)

’10.9.30

’11.1.30

[’11년 중]

’10.11.30

평가분석팀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등의 사전 검증 방안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재정지표
’11.1.30

국제협력팀
･외국정부회계제도 월별 동향 

･국가회계기준 및 지침 발전 액션플랜

매월말

’11.1.30

3개팀 공통
･국가회계 교육 지원 내용 요약

･발생주의 홍보 지원 내용 요약
’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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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추진일정

구분 주요활동 내역
월별 추진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센터 설립
・사업목적 및 범위확인・센터 환경조성 및 팀구성

・위탁업무 매뉴얼 마련(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방안 
포함) 

센터 운영 ・센터원들에 대한 교육 및 담당 업무 배분

회계 
기준
팀

공통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검토
 - 회계기준팀 각 소팀에서 각 분야별로 공공기관 및 지

방정부와 회계기준 차이 분석
 -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회계제도 간 연계방안 액

션플랜 마련

자산
팀

・유예되고 있는 회계처리의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
 -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방안
 - 유예된 감가상각 최초 적용 시 회계처리지침

・회계처리 지침 제정
 -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
 - 회계변경과 오류 수정 회계처리지침

부채
팀

・유예되고 있는 회계처리의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
 - 연금충당부채 회계처리방안마련(세미나 12월)
 - 보험 및 보증충당부채 회계처리 지침

▲

수익･
비용
(원가)
팀

・사업(프로그램)별 원가정보 분석 및 성과평가 환류방안 
연구

 - 간접원가 집계 및 배부방안 사례 연구
 - 프로그램원가와 관리운영비의 분류 방안 사례 연구
 -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액션플랜

결산
보고
서 
분석
팀

・’09년 각 중앙관서 및 소관 회계･기금 결산보고서 분
석 및 검토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 개별법에 따른 결산보고서 작
성지침 검토

평가분석팀

・사전검증제 도입을 통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등의 사전 검

증 방안

・발생주의 정보를 이용한 재정지표 개발(외부 용역 수행)

국제협력팀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 외국정부회계제도 월별 동향 
  - 국가회계기준 및 지침 발전 액션플랜

▲ ▲ ▲ ▲ ▲ ▲

3개팀 공통
・교육프로그램, 교재개발, 강의지원 등 국가회계 실무교
육 지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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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력투입계획

○ 월별 투입계획

구분 센터장 총괄팀장 회계기준팀 평가분석팀 국제협력팀 계

6월 비상근 1 - - - 1

7월 - 1 7 4 3 15

8월 - 1 7 4 3 15

9월 - 1 7 4 3 15

10월 - 1 7 4 3 15

11월 - 1 7 4 3 15

12월 - 1 7 4 3 15

계 7 42 24 18 91

○ 경력별 투입계획

구분 센터장 총괄팀장 회계기준팀 평가분석팀 국제협력팀 계

15년차 이상 1 - - - - 1

10년차~15년차 - 1 - - - 1

7년차~9년차 - - 1 - - 1

4년차~6년차 - - 4 3 3 10

1년차~3년차 - - 2 1 - 3

계 1 1 7 4 3 16

* 상기 인원 이외에 행정인력 2명 채용

9. 보고 계획

보고종류 시기 보고내용 보고방법

월간 업무보고 매월
○ 월간 업무별 계획 대비 실적
○ 계획 대 실적차이, 주요 문제점
○ 차월계획/특이사항

월간 업무보고 
(문서, 회의)

수시보고 필요시 수시
○ 업무수행간 중요한 쟁점 발생시
○ 기획재정부 요청시

수시보고자료 
(회의)

수시보고 ’11.1.30 ○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간 활동 내역 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81

기타첨부자료

10.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검토 절차

○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중요성기준을 정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국가회계기

준자문위원회 위원 및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연석회의』개최를 건의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검토 절차(안)

기획재정부 의견서 제출 ▪센터의 의견서 기획재정부 제출

↑

센터장 승인

▪센터장에게 해당 내용 보고 후 최종 승인 

  ※ 보고 시 총괄팀장, 회계기준팀 해당소팀원 배석

  ※ 연석회의 사안인 경우 의견서 제출 시 기재

↑

회계기준팀 확대회의

▪해당팀에서 작성한 초안을 기초로 회계기준팀 내 확대 회의 후 내용 

확정

  ※ 회의 시 총괄팀장, 평가분석팀, 국제협력팀 및 공인회계사회의 

IFRS회계담당 상근연구위원(필요시) 배석

↑

해당팀에서 초안작성

▪해당팀에서 해석 및 질의회신의 초안을 작성

  ※ 중요성 등을 기초로 연석회의 소집 사안 여부 명시

  ※ 단순 정보 제공인 경우에는 해당팀에서 답변 후 종결

↑

질의 접수 ▪국가회계기준센터 회계포털 등을 통해 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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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계획

○ 인력 채용이 완료된 후 국가회계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 실시

구분 시  간 교   육   과   목

1일차

09:30 ~ 10:15 1h

▪오리엔테이션

 - 센터장 인사말씀

 - 센터 업무 소개 및 향후 계획

10:30 ~ 11:45 1.5h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취지

  국가회계법령 및 관련법령 이해

13:15 ~ 14:45 2h ▪국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15:00 ~ 16:30 2h ▪예산과 회계의 연계

2일차

09:30 ~ 10:15 1h ▪국가회계기준 개요

10:30 ~ 11:45 1.5h ▪국가회계 준칙 및 지침 해설

13:15 ~ 14:00 1h
▪국가회계기준 해설 및 연습

  - 부채회계 -

14:15 ~ 17:00 3h
▪국가회계기준 해설 및 연습

  - 자산회계 -

3일차

09:30 ~ 12:15 3h
▪국가회계기준 해설 및 연습 

  - 수익･비용회계 -

13:45 ~ 14:30 1h
▪국가회계기준 해설 및 연습

  - 순자산변동표 및 국고금회계 -

14:45 ~ 17:00 3h ▪결산조정분개 이해 및 연습

4일차

09:30 ~ 11:15 2h ▪개시재정상태표 작성실무

11:30 ~ 12:15 2h ▪국가회계처리 종합실습

14:45 ~ 17:30 3h ▪재무제표 작성 실습

5일차

09:30 ~ 12:15 3h ▪정부결산지침

13:45~ 14:30 1h ▪원가지침

14:45 ~ 17:30 3h ▪dBrain 시스템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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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부문 국제회의 참여

내용 기간 회의 내용 대상회의(국) 일정

공공부문 

국제회의 참여
미정

･참가 대상 : 센터구성원

･내용

  - 공공부문 국제회의 참여하여 선진 사례 조

사 및 국가회계 발전현황 홍보 

미정 미정

※ 기간은 전체 센터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고 대상국가 및 일정은 추후 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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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10년 예산 사용 내역

(단위 : 원)

과목 예산 사용액 합계 불용액

Ⅰ. 인건비 680,000,000 431,711,362 431,711,362 248,288,638

Ⅱ. 사업비 70,200,000 62,976,235 7,223,765

　 ① 연수비 등 24,000,000 23,467,020 532,980

　 ② 자료발간비 22,000,000 21,130,130 869,870

　 ③ 회의비 등 15,000,000 10,873,350 4,126,650

　 ④ 여비교통비 9,200,000 7,505,735 1,694,265

Ⅲ. 운영비 204,190,000 193,015,072 11,174,928

　 ① 사무용품비 5,000,000 6,005,638 -1,005,638

　 ② 사무실운영비 7,980,000 9,988,580 -2,008,580

　 ③ 사무실임차료 60,900,000 49,750,194 11,149,806

　 ④ 사무용장비등 73,690,000 71,535,130 2,154,870

　 ⑤ 전산개발비 27,500,000 22,594,000 4,906,000

　 ⑥ 전산장비 15,620,000 15,587,000 33,000

　 ⑦ 개소식 4,500,000 4,526,630 -26,630

　 ⑧ 보험료 9,000,000 13,027,900 -4,027,900

Ⅳ. 시설비 19,000,000 20,584,670 -1,584,670

소계 973,390,000 708,287,339 265,102,661

부가가치세 97,339,000 70,828,734 26,510,266

합계 1,070,729,000 779,116,073 291,612,927




